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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

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표준국어대사

전, 2024)으로 정의된다. 영어 사전인 Merriam- 

Webster(n.d.)의 인터넷 사전에서는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특정 영역에서 지식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

1) 이 글은 여유진, 김기태, 조성은, 우선희. (2025).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방향 연구: 인구, 기술, 기후 변화를 중심
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을 정리한 것이다.

기술변화는 역사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기술변화가 초래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실업, 은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인
공지능(AI) 등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배제, 사이버 사회적 위험, 노동의 소멸, 인간 정체성 위협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사
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5개 범주의 14개 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산업정책으로는 빅테크 대
상 반독점 규제를, 고용·노동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 고용보장제, 공공의 ‘좋은 일자
리’ 정책, 비정형 노동 권리 보장을, 사회보장정책으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행정 혁신을, 조세정책으로는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를, 미래 사회보장정책으로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을 일람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분석에 근거해 여덟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정책 대응1)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Social Risks, and Policy Responses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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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 공학한림원의 정의는 포괄적이다. “기술은 

기술적 산물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과 

조직, 지식, 과정, 장치로 이루어진 전체 체계와 그 

산물 자체를 모두 포괄한다”(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2, p. 3).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조직·지식·과

정·장치로 이루어진 총체적 시스템으로서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뤄졌다. 기

술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인간 삶의 질의 

개선과도 직결됐다. 물론 기술의 발달이 일관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생산력의 

발달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Global 

Change Data Lab(2025)이 제시한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추이를 보면 기원 이후 1000년 

동안 GDP 증가액은 15% 증가했다(그림 1). 생산

력 측면에서만 보면 암흑의 시기였다. 이후 1000

∼1820년에 GDP가 5.7배로 증가했다. 결국 기원 

이후 180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량은 7배 정도 증

가했다. 그리고 18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구 단

위의 생산력 증가량은 107배였다. 생산량의 폭발

인 셈이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19세기 초

는 1차 산업혁명 시기와 겹친다. 1차 산업혁명은 

흔히 1760∼1840년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Britannica, 2025).

2) Roser, M., et al. (2023). “Data Page: Global GDP over the long run”, in Economic growth. Our World in Data. 
https://archive.ourworldindata.org/20250916-100934/grapher/global-gdp-over-the-long-run.html 

[그림 1]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추이(0∼2024년)

주: 세계 경제의 총산출값임. GDP 추정치는 인플레이션을 보정했음. 이 시계열을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자료원을 결합했음. 1820년 이전은 매디슨 
데이터베이스, 1820~1989년은 매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1990년 이후는 세계은행 자료(Maddison, 2001; Bolt & van Zanden, 
2020; World Bank, 2025).

출처: “Data Page: Global GDP over the long run”, Roser, M., et al. (2023).,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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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의 발전은 인간 삶의 향상과 직결됐다. 무

엇보다 다수가 배고픔과 기아로부터 해방됐다. 

Roser(2021)는 1820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극빈에 시달렸지만, 2017년 비율이 10%로 줄었

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건강도 빠른 속도로 개선됐

다. 서기 1000년에 유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24년

이었다(Maddison, 2006). 세 아이 중 한 명은 생

후 첫해에 사망했고, 남은 이들은 굶주림과 유행병

을 견뎌내야 했다. 기대여명은 19세기 이후 급속하

게 늘어서 글로벌 단위 평균이 66년까지 연장됐다

(Maddison, 2006).

물론 기술 발전이 곧 생산력 증대로 자동적으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 Maddison(2007)은 지난 1000년 

동안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서유럽의 선도국들이 근대적 자본주의 국

가의 제도적·지적 기반(재산권·계약 집행, 회계·금

융, 과학·고등교육 등)을 대체로 갖췄다. 또 기술변

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부응하는 자본 축적 

확대, 교육 수준 제고, 국제무역의 급팽창이 동반됐

다. Arthur(2011)도 ‘Technology: What it is 

and how it evolves’라는 저서에서 경제와 기술

이 조응하는 방식을 관찰했다. 새로운 기술은 경제

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조건은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이 책은 기술을 경제적·사회적 변

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같이 미래 기술이 자가 조립, 학습 등 생물학적 시

스템처럼 진화할 가능성까지 다룬다. 그는 기술을 

자연 현상 활용의 조합체로 보고, 기술의 발전이 복

잡한 조합의 과정이며, 경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인

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 시스템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기술의 정의,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생산

력 발전의 추이 및 기술·경제의 조응 방식을 간단

히 짚었다. 지금부터는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① 사회적 위험의 동적인 양상을 짚고, ② 이에 대

응하는 정책 대응을 유형별로 점검한 뒤 ③ 함의를 

간단히 짚어 보도록 하겠다. 

2  기술변화와 사회적 위험

기술변화는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인간 삶의 질 

개선을 초래했다는 점을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다. 기술 발전은 사회적 위험도 형성하고, 

또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

은 동적이다. 기술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

거나,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 강화, 변화시킨

다. 이를테면 기술변화로 추동된 1차 산업혁명은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실업과 은퇴, 산재 등을 사회

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문제

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집단

적인 대응이 사회정책이었고, 복지국가였다. 기술

변화가 파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분야로도 나뉘어 

확인된다. 김기태 외(2024)는 기술변화가 초래하

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및 경로를 제시했는데, 여기

에서 경로는 여섯 가지로 등장했다. 즉 빈곤·불평

등, 고용, 주거·지역, 건강·수명, 돌봄·일·가정 양

립, 재정의 여섯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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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수용·활용·규제의 맥락에 따라 같은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 김

기태 외(2024)는 산업화→자동화·전산화→디지털

화로 이어지는 변화를 기술 발전의 3단계로 구분했

다. 그리고, 단계별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

과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변동 양상

을 제시했다.3)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포함하는 디지털화가 초래한 새로운 유

형의 사회적 위험을 ‘3세대 위험’으로 명명했다(김

기태 외, 2024). 

사회적 위험의 기술 발전 세 가지 단계별 재구성

의 양상은 <표 1>에 제시된다. 1단계 산업화는 산

업재해·실업을 집단적·사회적 위험으로 호명했다. 

2단계 자동화·전산화는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이원

화를 심화했고, 탈산업화와 여성 고용 증가는 근로 

빈곤과 돌봄 공백을 낳았다. 3단계 디지털화는 구·

신 사회적 위험을 재구성하면서 알고리즘 차별과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등의 사회문

제를 낳았다. 

3단계 디지털화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낳기도 했다. 김기태 외(2024)는 ‘3세대 위험’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두 개를 

더해 네 개의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안한다. 네 

가지 3세대 위험은 인류가 아직 직면하지 않은, 여

전히 미래의 가능성으로 예견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특히 후자의 두 가지 위험은 미

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려 사항이다. 첫째,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제도적 배제다. 글로벌 디지

털 일자리의 정의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

를 수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

는, 다양한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일자리”(World 

Economic Forum, 2024, p. 19)를 지칭한다. 이

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

각하겠지만, 국가 간 합의가 부재한 경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들은 어느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인구

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7300만 명으로 추

산되고, 2030년에는 9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온다(World Economic Forum, 

2024). 디지털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 국경을 넘어

선다. 

둘째, 사이버 리스크의 위험성이다. 대규모 해킹

이나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재산

상 손해는 막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데이터가 

공공과 민간에 집적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서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노출되는 위험은 앞으

로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에서 개인이 노출되는 위험들을 시장 혹은 민간 영

역으로만 방치하기 어렵다. 대형 보험사들은 사이

3) 초기 복지국가는 남성 주소득자의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주력한 반면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 기술의 발전, 경제적 저성장의 고착화에 따라 돌봄 공백, 근로 빈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봉착했다. 후자는 전자와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신사회적 위험으로 명명됐다(Bonoli, 2005; Huber & Stephe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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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위협이 전통적 보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국가 

개입을 요구했다(Smith, 2024. 9. 5.). 금융 영역

에서 한정해 보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직접적인 

사이버 피해 규모를 분석한 IMF(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 부문에 보

고된 사이버 사건의 직접적인 손실액은 총 25억 달

러로 추산됐다. 

셋째, 노동의 소멸이다. Susskind(2020)는 마

찰적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동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Work)’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

다. 그는 노동을 보완하는 기술(complements)보

다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substitutes)의 힘이 강

해지는 경향을 내다봤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청년 취업 추이를 중심

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장지연, 

2026). 노동의 소멸 혹은 노동시장의 소멸로 인해 

개인 단위에서 근로연령대의 노동, 혹은 국가 단위

에서 건강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의 기

본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탈노동 사회에서는 복지

국가의 근간인 사회보험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노동소득이 없는 개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혹은 

지출보장정책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인간’ 및 ‘관계’, ‘사회권’이라는 개념의 변

화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애착, 친밀, 사랑

[표 1]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첫 번째 
기술변화

Ⅰ. 실업, 산업재해, 은퇴, 빈곤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본격적으로 인식하
기 시작(Bronstein, 2008; Dwyer, 
2013 등)

두 번째 
기술변화

Ⅱ. 자동화로 인해 노동시장 이원화 
강화 및 실업의 위험성 상승
(Bessen, 2019; Schmidpeter 
＆ Winter-Ebmer, 2021 등)

Ⅲ. 탈산업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과정에서 돌봄 수요 증가,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
(Bonoli, 2005; Huber ＆ 
Stephens, 2006 등)

세 번째 
기술변화

Ⅳ. ① 디지털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
시장 충격(Frey ＆ Osborne, 
2017 등) 

② 빈자에 대한 차별을 양산, 차별 
및 불평등 심화(O’Neil, 2016; 
Eubanks, 2018) 

Ⅴ. ① 일·가정 양립에 위협(Adisa et 
al., 2017; Currie ＆ Eveline, 
2011)

②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증가로 근로빈곤 가능성
(Prassl, 2018 등)

Ⅵ. ① 글로벌 원격 노동자의 배제 
문제(World Economic 
Forum, 2024)

② 사이버 사회적 위험
(Smith, 2024)

③ (장기) 탈노동 사회의 도래
(Susskind, 2020) 

④ (장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형해화(Long et al., 2024; 여
영준, 2024) 

출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 내용 일부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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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대 개념이 변화를 겪고 있다. Ghazi(2025)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감정적 동

반자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을 조명한다. 이렇게 되

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의 돌봄과 연대의 개념

까지 재검토를 요구받게 된다. 인간과 교감하는 인

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가면 인공지능 시스템

이 가까운 미래에 의식(consciousness)을 가지거

나 강한 행위자성(robust agency)을 획득할 현실

적인 가능성에 이르게 된다(Long et al., 2024; 

Moret, 2025). 이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

어 복지(welfare)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시

민권(citizenship) 혹은 사회권(social rights)의 주

체를 누구로 설정할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3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유형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는 노동시

장과 복지제도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정책, 사회보장정책, 노

동정책, 조세정책 측면의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이

를 정책 유형별로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범주별

로 보면 1차 분배와 관련한 I. 산업정책, II. 고용·노

동정책으로, 2차 분배와 관련한 III. 사회보장정책

과 IV. 조세정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급격한 디

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재구

조화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참여소득, 기

본서비스, 사회적 상속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표 2] 기술변화에 대한 정책 대안들

구분
복지국가

복지국가 
재구조화

분배 재분배

정책 
영역

Ⅰ. 산업정책

①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

Ⅲ. 사회보장정책

⑥ 소득 기반 사회보험
⑦ 디지털 기술 활용한 복지행정 혁신

Ⅴ. 미래 사회보장정책

⑪ 기본소득
⑫ 참여소득
⑬ 기본서비스
⑭ 기본자산Ⅱ. 고용·노동정책

②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 
(Reskilling & Upskilling)

③ 고용보장제(Job guarantee) 
④ 공공의 ‘좋은 일자리’ 정책
⑤ 비정형 노동 권리 보장

Ⅳ. 조세정책

⑧ 로봇세
⑨ 디지털세
⑩ 데이터세

주: 음영은 사회(복지)정책과의 유관성을 의미함(음영이 짙을수록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제도)임을 의미).
출처: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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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범주 안에서 세부 정책 대안

을 14가지로 제시했다. 정책의 리스트를 보면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정

책 실현의 측면에서 수위가 조금씩 다르다. 이를테

면 ⑧ 로봇세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부터 ②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처럼 이미 포괄적으

로 집행되는 정책들도 있다. 둘째, 정책들이 I∼V 

정책 영역 내부에서는 서로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일 

수 있지만, 정책 너머로는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기본소득이나 고용보장제와 같이 재정 소

요가 많은 정책은 로봇세와 같은 조세정책의 지원

이 동시에 필요하다. 셋째, 정책 집행을 위한 변화

의 수위도 크게 다르다. 이를테면 기본소득처럼 현

재의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까지 거시적인 수준

의 재구조화를 동반하는 정책도 있고, 현재 수준 정

책 조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정책들도 있

다. 넷째, 14개 정책이 개별적으로 I∼V 분야별 구

분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를테면 정부가 2025년 

124만 명을 고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고용

노동부, 2025a)(④와 유사)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적이전소득 제공이라는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과 사회보

장정책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⑬ 기본서비스

의 경우 서비스 영역의 공공화를 통해 돌봄 등의 영

역에서 시민들의 지출을 보전하고 해당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면서 개별 정책 영역을 일람한다.

참고로, <표 2>에서 음영은 사회정책과의 유관

성을 의미한다. 음영이 짙을수록 사회정책 영역에

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임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도 기술변화에 따른 모든 정책 영역을 다루

지는 않는다. 사회보장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산업

정책은 간결하게 언급하고, 사회보장과 유관한 영

역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산업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대응

Ⅰ. 산업정책 영역에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① 

반독점 규제 정책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법무부와 함께 구글의 브라

우저인 크롬의 강제 매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변희

원, 오로라, 2024. 12. 13.). 또 마이크로소프트

(MS)·아마존·메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

행했다. 유럽 인공지능 산업정책 보고서에서도 인

공지능 시장의 소수 대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문제

를 지적하며 공공성·경쟁력·환경 지속가능성을 균

형 있게 고려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AI 

Now Institute, 2024).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독점의 심화는 소비자의 권익 하락, 부의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

다. 그렇지만 해당 영역은 산업정책에 속한다는 점

을 고려해 더 다루지는 않는다.

Ⅱ. 고용·노동정책 영역에서도 활발한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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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및 노

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

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② 노동시장 적응 및 

재교육 정책(Reskilling & Upskilling)이 있다. 기

술 발전이 유발하는 직무 전환·소멸의 위험을 완충

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과 소득을 보전하도록 

설계된 공공 개입이다. 여기서 적응정책(reskilling)

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고, 재교육정책(upskilling)은 “현재의 업무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어수봉, 2021). 

다수의 국가는 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 

및 재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스웨덴은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정

책으로 고용안정협의회(Job Security Councils)를 

운영하고 있다(OECD, 2019). 이들은 노사 간 협

약에 기반해 민간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해고 위기

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직업 상담, 교육 기회, 맞춤

형 경로 설계를 제공한다. 주요 특징은 해고 이전부

터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으로, 훈련 참여율과 

재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장년

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유연하게 적용되어 

노동시장 내 포용성이 높다. 

싱가포르에서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SkillsFuture도 있다(OECD, 2019). 성인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간 보조금을 제공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술 향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정부는 인증된 훈련기관을 통해 고품질 

교육을 보장하며, 산업계와 협력하여 미래 유망 직

업군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이 제도는 디

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관련 업스킬링 참여율을 

높이며, 기업 생산성과 개인 역량 모두에 긍정적 영

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19).

한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500만 원 한도에서 직업훈련비를 보조하고 

일부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5b). 

또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인공지능·반도체·클라우

드 등에서 프로젝트형 고급 훈련을 확대한다(고용

노동부, 2025b).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노동의 수요 

총량을 줄일 수도 있다. 더욱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큰 반면 좋은 일자리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

다. 이러한 여건에서라면 노동자 대상 재교육정책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배경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예가 ③ 공공의 ‘좋은 일자리’ 정책 및 ④ 고용보장제

(job guarantee 또는 employment guarantee)

일 수 있다. 후자인 고용보장제도(Employment 

Guarantee Scheme)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

다. 고용보장제는 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공공 일자

리를 직접 창출해 노동을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제

공하는 정책 도구이다. 이는 단순한 실업부조가 아

니라 ‘일할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엔 빈곤 문제 특별보고관

인 de Schutter(2023)는 이를 빈곤과 실업의 악

순환을 끊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하며, 단순 소

득보전 정책과 달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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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한다.

이 제도가 제안된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부각된 실업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민간 부문만

으로는 고용 창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 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de Schutter, 

2023, p. 1).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경

기 충격기에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쉬워 고용

보장제도가 자동적 경기 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이 부각됐다. 

물론 고용보장제도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은 아

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뉴딜 정

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 설립되었다(de Schutter, 

2023). 고용보장제도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현

대통화이론을 주창하는 일군의 포스트케인지언 경

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으로 재등장했다

(김병권, 2020). 

해외 사례를 보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민고용

보장법(MG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 가장 

대표적이다(de Schutter, 2023). 이는 농촌 빈곤

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100일의 유급 고용을 보

장하며, 도로 건설·관개시설 정비 등 지역 기반 사

업을 수행한다. de Schutter(2023)는 이를 통해 

수천만 명이 소득을 확보했으며, 여성 고용 확대와 

지역 인프라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

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확장 공공근로 프로그램

(EPWP) 역시 저소득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

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병행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de Schutter, 2023). 아르헨티나의 

Plan Jefes는 실업자에게 사회적 서비스, 지역 인

프라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해 사회통

합 효과를 창출했다. 한국에서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 공공 돌봄·환경·지역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유익하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영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구상했다(김병권, 2020).

고용보장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de Schutter, 

2023). 첫째, 고용보장제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시킨다. 둘째, 빈곤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개

선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이 제도는 경기 불황 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적 경기 

안정 장치 역할을 맡는다. 넷째, 고용보장은 민간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활동(돌봄, 환경 복원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외연을 확장한다. 

다섯째, 고용보장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소

외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 포용성을 강화한다. 여섯

째, 특히 여성의 고용 기회를 늘려 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한다. 일곱째, 고용보장제는 지역 공동체와 사

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 여덟째, 기후 위기 대

응과 생태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

서 고용보장제도는 단순 실업대책을 넘어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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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전

략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용보장제도는 막대한 재정 부담, 행정 역

량 부족, 민간 고용 왜곡 가능성, 그리고 저생산성 

일자리 유지 위험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de 

Schutter, 2023). 이러한 점에서 제도 설계와 단

계적 시행, 산업·지역 맞춤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

다는 지적이 크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표준 고용관계

에서 벗어난 다양한 비정형 노동(non-standard 

employment)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형 노동에는 

임시직, 시간제 노동, 플랫폼노동, 위장 자영업 등

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고용 형태는 고용 불안정성

과 낮은 사회보장 접근성 등 노동자에게 다양한 위

험을 초래한다(ILO, 2016). 이들 ⑤ 비정형 노동

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정책 현

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귀속연도 기준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 신고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 인원

(약 2100만 명)을 고려하면 비정형 근로자의 규모

가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어고은, 2025. 6. 30.).

이러한 고용 형태의 증가는 서비스업 확대, 세계

화, 기술 발전, 기업의 조직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요

인에 기인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노

동자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면

서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ILO et al., 2023).

최근의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 플랫

폼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2024/2831)’을 들 수 있다. 2024년 10월 제정된 

지침은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데

이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테면 지침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관계의 추정(Presumption 

of Employment) 부분과 관련해 5조(법률상 추

정)에서 “고용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는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플랫폼노동의 조직에 사용되는 자

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스템의 사용이 포함되며,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어떤 

계약에서 관계를 어떻게 명명했는지와는 무관하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희(2025. 7. 7.)

는 “고용관계 추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타

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

로 우선 추정하고 증명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근로자 추정 원칙’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EU의 지침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

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관계의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자발적 

가입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는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

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반발 및 규

제 회피 전략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

렵다는 과제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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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의 대응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방식의 Ⅲ. 사회보장정

책 영역의 개선 및 재구조화도 시도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전통적인 사회보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⑥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실험이

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란 “가입 대상을 모든 취

업자로 확대하고, 사회보험료를 고용관계(자격)로

부터 분리하여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는 사회보험제도”(노대명 외, 2020, p. 361)

다. 다른 정의도 있다. “자격 대신 개인별로 실시간

으로(1∼3개월) 합산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하

고, 그러한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

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스

템”(이병희 외, 2023, p. 220)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특고 등 고용 형태 다변

화 속에서 기존 ‘표준고용’ 중심의 자격·부과 체계

가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접근

이다. 조세행정의 실시간 소득 파악을 연계하면 적

용 보편성과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동·시민사회에서도 소득 중심 부과와 사각지대 해

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어고은, 

2025. 6. 30.).

소득 기반 사회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황 및 

쟁점 사항은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이병희 

외, 2023). 첫째,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으

로 과세당국이 1개월 단위로 대부분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소득 파악의 주기 단축

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재하다. 둘째, 국세청의 실시

간 소득 파악 정보를 사회보험 공단과 공유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강제적으로 해소되는”(이병

희 외, 2023. p. 181) 과정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일용근로자, 노무 

제공자,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셋째, 사업소득

의 경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 70%가 넘

는 사업소득 경비율이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넷째,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개별 사회보험 제도와 과세제도에서 서로 다르다. 

또 사회보험에서 일용근로소득을 개인별 취업소득

에 합산할 경우 조세와 사회보험 사이 일관성 문제

가 대두된다. 과세제도에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

세의 대상이다.

이병희 외(2023)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인프

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

시했다. 첫째, 사업소득도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사업소득자의 경비 금액 역시 전산

체계로 파악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세금 

자료에는 지급일 정보만 있고, 사회보험은 발생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세금 자료에 발생

일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계

속고용 기간, 근로 일수를 자동 산출·검증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말정산·일용·

인적용역·부가가치세 소득을 개인별 합산소득에 

포함해 과세·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

고 행정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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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많고, 장벽은 높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

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 첫째, 취

업 형태를 막론한 개인별 실소득 기반 부과로 사각

지대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인다. 둘째, 건강·연금·

고용·산재 간 적용 기준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와 사회

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통해 빈번한 소득 변동에 따

른 자격·부과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첫 단추는 고용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어고은, 

2025. 6. 30.). 계획을 보면 2025년 하반기 근로

자 고용보험 소득 기반 개편 법개정 입법예고, 

2026년 하위법령 개정,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 시

스템·신고 절차 개편, 2027년 소득 기반 개편 시행 

수순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소득 기

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어고은, 2025. 

7. 7.).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동시간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

에게 적용하던 현행 고용보험 체계가 월소득 80만 

원을 기준으로 재편된다. 물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의 소득 파악 어려움, 플랫폼업체의 책임 범위, 보

험료 부과와 징수의 형평성 문제, 행정비용 부담 등

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사회적 위험을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서 

복지 현장에서 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 분야는 공공 영

역 중 인공지능의 발전과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관찰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Zaber et al., 2024).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이미 급여 자격 심사, 급여액 산정, 급

여 지급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김기태 외(2024)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사

회보장 영역을 아홉 가지로 제시했다. 아홉 가지 영역

은 ① 본인 인증(Identity verification), ② 자격 심사

(Eligibility assessment), ③ 복지급여액 산정 및 지

급(Welfare benefit calculation and payments), 

④ 부정·오류 수급 예방 및 탐색(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⑤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Risk 

scoring and classification), ⑥ 개인 맞춤형 정보 서

비스(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 ⑦ 대인 

돌봄(Actual care), ⑧사회보장 행정 기관 내부 활용

(Internal us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⑨ 사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Evaluating poli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등이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에는 명암이 있

다. 김기태 외(2024)는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

술의 순기능과 위험성을 각각 일곱 가지로 정리한 

뒤 위험성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 정

보에 활용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쓰레

기 데이터가 쓰레기 출력값을 산출하는(garbage 

in, garbage out)’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김

기태 외, 2024). 또 사회보장 영역에서 데이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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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집적한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는 작

업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정확성

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

을 위해서는 국내의 사회정책 정부 부처에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

불어 데이터 관리, 연계, 알고리즘 질 관리를 총괄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는 인간 중심적 활용 원칙 아래 민주적 통

제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사

회권 보호를 제고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 효과를 낳는 한편, 방대한 데

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불평등(automating 

inequality)을 야기할 수 있다(선지원, 2023). 또 

산업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교육 수준이 낮은 시민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기존의 노동 및 이윤 창출에 기반한 전통

적인 과세 관점으로는 재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선지원, 2023; 

Dimitropoulou, 2024). 이에 따라 자동화의 리스

크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Ⅳ. 조세정책이 모색되

고 있다. 이를테면 ⑧ 로봇세, ⑨ 디지털세, ⑩ 데이

터세 등이 있다(선지원, 2023). 여기에서는 세 가

지 가운데 로봇세에 한정해 논의를 일람한다. 

⑧ 로봇세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의 임금에 기반한 소득세 

등 세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논의된다

(서정섭, 2024). 로봇세 논의는 2017년 빌 게이츠

가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 사용자

에게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선지원, 

2023; 서정섭, 2024).

로봇세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적·경

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서정섭, 2024). 첫째, 급속한 자동

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자동화로 이직한 노동자의 재교육 혹

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셋

째, 인간 노동의 고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로봇 사용을 선호하면 세원 잠식의 우

려가 있다. 넷째, 지능형 로봇은 전자인간으로 인간

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참고로 유

럽연합 의회는 2017년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 개발된

다면 해당 개체에 전자인 지위(status of electronic 

person)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문을 

제시한 바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7). 

그렇지만 2017년 유럽연합의 최종 결의문에서 로

봇세 도입 권고 사항은 부결됐다(서정섭, 2024; 선

지원, 2023). 유럽연합은 로봇세가 혁신과 자동화 

기술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소극

적이다(서정섭, 2024).

한국은 2017년부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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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액 공제율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초기 단계의 

‘한국형 로봇세’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평

가되기도 했으나, 이는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제도

라기보다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서정섭, 2024).

로봇세의 집행까지는 아직 길이 멀다. 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선지원, 2023; 

서정섭, 2024). 먼저 기술 혁신 저해 위험이 있다. 

로봇세 도입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주저

하게 만들어 기술 혁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둘째, 과세 대상의 모호성도 있다. 과세 대상인 ‘로

봇’ 또는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크다. 로봇의 개념은 기술

적 특징, 경제적 영향 등 여러 차원에서 다르게 정

의되므로 법률적 영역 내에서 과세 목적물을 명확

히 규정하기 어렵다(Dimitropoulou, 2024). 셋

째, 법적인 문제점이다. 로봇에게 인격(人格)이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납세 의무를 지우는 방안은 기

존 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충격을 낳을 수 있다. 

넷째,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다. 한국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로봇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나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V. 미래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표적으로 ⑪ 기

본소득, ⑫ 참여소득, ⑬ 기본서비스와 ⑭ 기본자산

을 들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

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기

본소득한국네트워크, n.d.)이다. 기본소득한국네

트워크(n.d.)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보편성이다. 국

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

게 지급한다. 둘째, 무조건성이다. 자산 심사나 노

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 셋째, 개별성이다. 가구 단

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물

론 기본소득의 원칙과 개념은 논자마다 조금씩 다

르다. 

기본소득 논자들은 기술 발전의 양상에 근거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다.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 및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기본소

득이 부각된다. 전통적 복지제도가 고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소멸 및 불평등 심화

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재분배 장치가 

된다. 둘째, 재원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의 정당화가 

확인된다. 즉 토지, 데이터 등 ‘공유부’에서 발생하

는 이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권리로서 배당돼

야 한다는 논리다.

기본소득의 한계도 제시된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한계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사회적 합의 

문제다.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에도 연 1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는 대규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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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전제한다. 더욱이 동일 재원 규모를 전제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은 현행 제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작을 수 있다. 더욱이 기술 발전 속에서

도 적어도 2025년까지는 전 세계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의 노동시장 지표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OECD, 2025).

⑫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

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1996

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이 제안했다

(윤성원, 2022). 기본소득의 핵심 특징이 ‘무조건

성’이라면 참여소득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

건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참여는 일반적인 임금

노동이 아니라 ‘사회 공헌’을 의미한다. 노인이나 

가족 돌봄, 지역사회 자원봉사, 직업훈련, 교육 이

수 등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괄한

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활동을 촉진한

다.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급여를 지급

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 

또 가사노동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이나 무급 노동을 

보상하여 노동의 개념을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여소득은 몇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윤성원, 

2022). 첫째, ‘참여’를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

가 현행 공공부조 제도처럼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 참여’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

서 어떤 활동까지 포괄할지 판단이 어렵다. 셋째, 

결국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현금 급여 제공을 지향한

다면 ⑬ 기본서비스는 현금 대신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선호한다. 영국의 세계번영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에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보고서를 펴내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김보영, 2021). 보편적 기본서비스(UBS: 

Universal Basic Services)는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서

비스를 모두에게 보장”(김보영, 2021)하자는 접근

을 취한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동등한 급여를 제

공한다면 기본서비스는 욕구에 기반해 서비스가 지

급된다. 즉 보건, 주거, 돌봄 등 인간 생활에 필수적

인 영역을 이윤 추구의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시민권에 근거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서비스는 필

수 욕구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모든 구성

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보건, 의료, 교육, 교통, 주거 인

프라의 공공화를 시도하려는 전략과도 연결된다. 

기본서비스의 한계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아직

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기본서비스의 한 범주로 

예시되는 의료 영역만 하더라도 기본의료 혹은 무

상의료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디까지 기본의료 및 

무상의료의 개념을 적용할지는 아직 모호하다. 김

보영(2021)의 지적대로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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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명쾌하게 와닿는 지점이 적고 아직 논의가 시

작 단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⑭ 기본자산은 모든 시민에게 성인 초기에 일회

성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본재산, 

기본자본, 사회적 상속, 사회적 지분 급여 등으로도 

불린다. 기본자산은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이 제안

한 이래 제임스 토빈, 브루스 애커먼, 앤 앨스톳, 토

마 피케티 등 다양한 학자들이 제안했다. 모두 조건

과 액수 등에서는 차이가 난다. 참고로 Ackerman

과 Alstott(1999)은 모든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거

나 21세가 되는 시점에 8만 달러(약 1억 1500만 

원)의 시민지분(citizen’s stake)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Piketty(2020)는 매년 25세가 되는 프

랑스 청년에게 성인 평균 자산의 60%인 12만 유로

(약 2억 원)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건민(2019)

은 기본자산의 정책 목표는 기회의 평등 제고와 자

산 재분배라고 설명했다. 재원으로는 부유세, 상속

세, 증여세가 제안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 사회적 상속의 

정책 구상이 제시된 바 있다. 당시에는 만 19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의 자산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본자산제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공

회(2020)는 기본자산제가 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필요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에는 교

육, 의료, 주거 등 예외적 상황 대처를 위해 목돈(자

산)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가의 역할 확대와 금융 

발달로 필요성이 줄었다. 오늘날 자산의 주된 의의

는 노동 없이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된 점에 있다. 이

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면 이들이 해

당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가져

가 투기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복권, 도박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자산소

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산 소유 자체에 대

한 과세를 강화하고, 청년에게는 교육·주거·고용의 

공공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김공회, 2020).

6  나가며 

앞 장에서는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

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유형별로 일람

했다. 지금까지 논의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발전에 대한 성장주의적 접근에서 벗

어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이 생산량을 늘리고, 인

간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관성에 따른 정책 

추진이 이제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한 파괴

가 인간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

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생산성의 확대로 이

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인류의 정체성과 

존엄을 위협하는 잠재력을 가진 점도 주지의 사실

이다. 기술의 발전과 적용은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테두

리 안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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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계의 전면적 전환과 

정착이다. 기술변화로 인해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직 등 비정형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임금노

동자 중심 ‘자격’ 기반 사회보험 체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근로 형태와 관계

없이 개인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

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를 통합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

괄하는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산업혁명은 산업 영역에 지

각변동을 초래했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기술변화는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안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노동의 대체는 탈노동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낳고 있다(Susskind, 2020). 건

강한 노동시장을 통한 분배와 사회정책을 통한 재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기본 질서는 탈

노동 사회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복지국가 재분

배 기능의 근간인 사회보험의 재정적 기반이 사라

지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배의 질서가 성립

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 및 상상력이 필

요하다.  

넷째, 노동시장 충격이 동반하는 세원 잠식에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조세 체계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은 노동소득분

배율을 낮추고 전통적인 노동 기반의 세원을 축소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의 노동 및 이윤 

창출에 기반한 과세 관점으로는 미래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로봇세, 디지털세, 데이터세와 같은 새로운 조

세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 향상

의 과실이 사회 전체로 분배되지 않고 소수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

회안전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세 정

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복지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데이터 편향성이나 

알고리즘 오류로 인한 취약계층 차별(자동화된 불

평등)의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

계 구축이 시급하다. 사회정책 주무 부처 내에 데이

터 관리 및 알고리즘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

직을 신설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

능’ 원칙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복지 급여 결

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술이 행정 편

의를 넘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

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전통적인 개

념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인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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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애착, 사랑, 돌봄, 연대

와 같은 가치들이 인간·비인간의 경계 안에서도 형

성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감정적·물리적 관계도 기

계가 대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

간성’, ‘관계’와 관련해 인류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와 양보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정립

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정책이

나 제도는 <표 2>에서 보이듯이 제시된 바 없다. 그

럼에도 미래의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사이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보호 체

계 마련이다. 디지털 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정

보 유출, 해킹,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사회적 위

험’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재난으로 부

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은 기업의 보안 강

화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배상 책임 등 사후적·개

별적 구제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차원의 사회적 위

험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재난

을 사회적 위험의 범주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피

해에 대한 집합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

술 발전의 혜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디지털 사회의 안전성을 담보

하는 핵심적인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여덟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롯된 사회적 위험

의 동적인 양상에 대한 민주적이고 유연하고 거시

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

전을 보면 연동하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을 가늠하

기 어렵다. <표 2>에서 본 대로 기술변화라는 메가

트렌드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노

동정책, 사회보장정책, 조세정책을 포괄하면서 개

별 영역들을 조화롭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거시정책

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정책 

조합들이 인류의 공영과 공존을 위해 유연하게 효

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

인 전제가 있다. 기술변화 자체와 기술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통제·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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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hows that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has often triggered growth and 
contributed to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human life. Meanwhile,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also driven by technological change—have led to the 
national recognition of unemployment, retirement, and poverty as social risks. This 
article examines the emergence of “third-generation social risks,” arising in the wake of 
rapid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ies—particularly artificial intelligence—including the 
lack of social protection for global digital platform workers, cyber-related social risks, the 
decline of the traditional labor market, and a crisis of human identity. The article reviews 
14 social policy areas across five categories. In industrial policy, attention is given to 
antitrust regulations targeting big tech. In the catego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the article explores measures such as labor market adaptation, job retraining, a job 
guarantee scheme, decent public job initiatives, and the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rights. In terms of social security, this article considers digital technology-assisted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schemes. In taxation, 
robot taxes, digital taxes, and data taxes are considered. Alternative concepts are also 
suggested for future social assistance options, including basic income, participatory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assets. From these analyses, the article moves on to 
suggest eight policy direction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Social Risks, 
and Policy Responses


